


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1. 기획부동산이란? 3

기획부동산�정의� 및� 운영체계1-1. 3

기획부동산�투기유형1-2. 4

기획부동산�문제점1-3. 5

기획부동산�판매방식1-4. 6

기획부동산�토지� 분양� 사례2. 8

Ⅱ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센터 운영( )「 」

1. 운영개요 13

운영현황1-1. 13

처리절차�및� 대처요령1-2. 16

피해신고�반려� 사례1-3. 20

운영실적2. 21



Ⅲ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

1. 거짓�개발정보� 이용� 판매행위� 등 25

토지거래허가�위반행위2. 30

3. 기획부동산�관련� 사법기관� 수사사례 33

Ⅳ
기획부동산� 관련� 판례

1. 기획부동산�사기� 등� 판례�Ⅰ 41

기획부동산�사기� 등� 판례�2. Ⅱ 50

Ⅴ
기타사항

기획부동산�피해주의� 지역안내1. 75

기획부동산�근절� 관련� 홍보2. 76

기획부동산�의심거래� 자가진단� 및� 대처법3. 78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3-1. 78

기획부동산� 대처법3-2. 79





part

Ⅰ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주요� 사례



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 3

1 기획부동산이란?

1-1 기획부동산 정의 및 운영체계

기획부동산 정의 및 현황

- 정의( )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업체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여 엄청난 행정적 사법적 낭비를 초래,

※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부동산투기 및 사기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기획부동산 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통용되고 있음‘ ’ .

기획부동산 운영체계

- 본점 지점 그 밖의 계열사 등의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구조로 전국에 퍼져, ,

있으며 본점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 연계하여 총괄 지휘, , , ,

지점은 직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분양 전국 단위로 조직적 운영( )

참고 기획부동산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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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획부동산 투기유형

기획부동산 등 기업형 투기

-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전주 가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한 후 직원( )錢主

또는 현지인 명의를 빌리거나 증여로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

유권을 취득함은 물론 임야 농지를 미등기로 매수한 다음 다수의 필지로, ·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곧 개발되어 지가가 급상승할 지역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각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면서 탈세를 자행

※ 대부분 기획부동산업체는 실제 전주가 바지를 내세워 여러개의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거나 업체의 상호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배후에서,

업체를 조종하면서 세무당국 등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장부를 은닉하여

수사에 대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미등기 전매

- 전문투기꾼들이 토지거래허가 또는 조세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미등기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하거나 투기꾼들 간에 미등기 전매를 되풀이 하면서,

가격을 폭등시킨후 매각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음

증여 또는 신탁 가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허가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증여나

신탁으로 가장 증여또는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다음 등기원인을, ( )

허위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부동산중개업자 등 전문직업인의 적극적인 권유알선 등으로 인해 위 미등기․

전매와 함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투기의 한 방법

차명 거래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

-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하여 현지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하는 것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나 전문투기꾼들이 대규모로 토지 등을 매입할 때 허가

요건을 갖춘 현지인들 명의를 주로 사용하고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교부받아 농지를

매입하는 수법이 전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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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획부동산 문제점

다단계식 토지 지분판매로 인한 폐해 발생

- 기획부동산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 임야 를 매수 후 인터넷 블로그 카페나( ) , ㆍ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백 천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

판매 취득가의 배이상 땅 값을 부풀려 폭리( 3~5 )

매수자 여력에 맞추어 평 규모로 지분으로 쪼개 건당50 200ㆍ ∼

천 천만원에 거래1 5∼

ㆍ 벼룩시장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 ,

은퇴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구인 고용된 직원 본인도 토지를 구입하고,

지인에게 다단계식 판매

→ 기망행위를 통한 분양에 직원이 직접 관여하여 향후 소송 분쟁 시

책임 전가

개발이 불가능하고 활용 가치가 없음에도 거짓 과장으로 매수자를 현혹 판매하고ㆍ ㆍ

있으나 매수자 피해 사기 등의 형사고발 처벌 은 어려움, ( )

계약서 약관에 허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ㆍ ㆍ

포함하여 사기 등 형사적 문제를 피해감

수백 천 명 매수자 수분양자 의 피해( ) ( ) 개발 불가 지분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 ,

사제한 및) 사회적 폐해가 발생됨에도 이를 규제할 법규는 미비

토지개발 없이 지분으로 분양 판매 하므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ㆍ 「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 처벌 불가」 ㆍ

기획부동산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 기획부동산은 분양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 계약만 체결 에서( )

선분양 방식으로 판매하므로 대부분 토지 분양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일 이내 를 위반하고 있어(30 )」

거짓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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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획부동산 판매방식

지분 판매

택지식 분할이 법률 및 조례로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

전화 인터넷 및 지인 가족 친구 등 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 , )

기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자료를 올려 매수자를,

모집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주변 지인에게 소개하여 판매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 면적이 큰 토지 임야 를 계약금만 납부 후 전국의 지사를 통해 매수자를( ) ,

모집 분양하여 잔금을 조달함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소유권 확보,

개발행위 및 인 허가 없이 토지만을 지분으로 거래ㆍ

- 개발행위 및 인 허가 없이 매수한 토지를 바로 분양 지분거래 하여( )ㆍ

행정기관에서 분양 피해 및 불법행위 파악에 어려움

소액투자를 유도

- 서민을 대상으로 천만원 천만원의 투자를 유도하여 적은 돈으로 쉽게1 ~5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문제 발생 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

발생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거래허가 회피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 어려운 경우 분양 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향후 토지거래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분양

공인중개사가 기획부동산의 분양 토지를 중개하였음에도 매도자 매수자 간에

직접 계약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 사실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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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편법�지분토지�판매방식�및�분양과정

기획부동산 토지 판매방식

본 점 지 점 계열 법무사

물건지 확보 ⇨ 직원 고용 ⇨ 알선 ⇨ 계약 ⇨ 지분 등기

물건지 확보
계열사 소속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전국을 다니며 분양할 땅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물건지-
확보 ➡ 잔금은 매수자들의 거래 대금을 모아서 납부

직원고용＊ 벼룩시장 구직사이트 등 광고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등을 고용- , ,

알선
고용된 직원은 기획부동산의 물건지를 지인에게 소개- 다단계방식➡

텔레마케팅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기획부동산 물건지 광고- , ,

계약
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선 입찰금을 입금 하도록 재촉-
입찰금을 납부하면 바로 계약서 작성 및 잔금 납부 강요-

계약서 작성 시까지 계약할 물건지의 지번 및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음,※

지분 등기
분양를 통해 매수자들의 돈이 모이면 해당 물건지의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확보한 후-
지분등기 절차 이행

예시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구인 구직 사이트 이용 직원고용 광고( ) ·＊

기획부동산 토지 분양과정

물건지 계약
토지소유자 기획부동산( - )

⇨

직원 고용
기획부동산 취업희망자( - )

⇨

직원 교육
기획부동산 직원( - )

⇨

알선
직원 매수자( - )

기획부동산이 판매할 토지
계약금만 지급 후 판매 시작

높은 급여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경력이 없고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취업준비생,

주부 등 을 고용

물건지에 관한 교육실시 후
토지를 홍보 후 직접구매 및

높은 성과금을 제시하며
판매 하도록 함

교육을 받은 직원이 성과금을
위해 불특정 다수뿐만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나 협연 학연, ,
기타 지인 등을 대상으로 알선

⇩

실거래신고 및
지분 등기

⇦

등기비 및 취득세 납부 요구
기획부동산 매수자( - )

⇦

물건지 잔급 납부
토지소유자 기획부동산( - )

⇦

계약
기획부동산 매수자( - )

등기비 및 취득세가 입금되는
순서대로 실거래 신고 및
지분등기 후 분양 완료

기획부동산 명의로 소유권 확보 후
매수자에게 등기비 및 취득세

추가 납부 요구

물건지가 일정 분 이상 계약이
체결되어 돈이 모이면 그 돈으로

물건지의 잔금을 치러서
소유권을 확보

토지를 소개 받은 매수자는
직원과의 신뢰 및 투기 심리로

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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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부동산� 토지� 분양� 사례

성남시 구 동 산 번지 분양OO OO OO①

토지 현황

- 성남시 구 동 산 번지 임야OO OO OO , , 1,384,964㎡ 공유인수 명( 4,037 )

- 개별공시지가 원(‘22.1.1) : 26,700 /㎡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 , ,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 매수 원소유자 개인 기획부동산[ ( ) ]→

매도인 개인 매수인 케이비 우리 코리아 주OO, OOO, OOO( )㈜ ㈜

총 거래금액 원( ) 천원15,360,715

계약일 2018. 7. 27

토지 매도 기획부동산 매수자 개인 실거래 신고 기준[ ( )]→ ＊

구 분 당 금액㎡ 비 고

매수단가 원11,091

판매차익 약 억 추정: 850※

평균 판매단가 원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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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면 리 산 번지 분양OO OO OO-O②

토지 현황

- 광주시 면 리 산 번지 임야OO OO OO-O , , 82,711㎡ 공유인수 명( 236 )

- 개별공시지가 원(‘22.1.1) : 3,230 /㎡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 , ,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 매수 원소유자 개인 기획부동산[ ( ) ]→

매도인 개인 매수인 우리OOOO㈜

총 거래금액 원( ) 천원550,000

계약일 2017. 12. 22

토지 매도 기획부동산 매수자 개인 실거래 신고 기준[ ( )]→ ＊

구 분 당 금액㎡ 비 고

매수단가 원6,650

판매차익 약 억 추정: 15※

평균 판매단가 원2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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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개요

1-1 운영현황

운영체계

- 경기도 토지정보과 신고센터 운영 총괄( ) 문의 전화( 031-8008-5357, 5359)☎

- 시 군 구 부동산관리팀 등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담당부서( · · )

참고 추진사항(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센터 경기도 콜센터 및 토지정보과에 최초운영’20.05.04. ( )「 」▪

경기남북부경찰청 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체결’20.12.09. - ‘ ’道▪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와 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시 군 확대운영’21.01.18. ·▪

신고대상 : 기획부동산과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자

원칙 경기도 소재 토지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신고방법 : 신고서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 신 고 서( ) 양식에 맞춰 신고인 피해내용 등 작성 후 서명 날인,

- 증빙서류 녹취록 문자내역 계약서 최초 기타 불법행위 입증서류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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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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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리절차 및 대처요령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센터 처리절차( )「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 )

⇨

신고서 검토

⇨

수사요청

⇨

수사결과

통보

▷ 대상자
피해자 및 제보자-

원칙 경기도 소재 토지( )※

▷ 접수처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
( 031-8008-5357,5359)☎
시 군 구 기획부동산 담당부서- · ·

▷ 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서-
거래계약서-
불법행위 입증자료 등-

▷ 신고내용 등 사실조사

▷ 신고내용 불분명 및
입증자료 미첨부 시
보완 반려·

▷ 시 군 구 신고내용( · · )
신고센터에 보고道

도 시군구( )
⇒

경기남 북부·
경찰청

경기남 북부·
경찰청

⇒
도 시군구( )

기획부동산 피해신고 대처요령

기획부동산 피해신고 시 원칙적으로 경기도 내 토지만 신고 가능-

※ 예외 기획부동산 혐의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일 경우 신고 가능( )

피해신고서 및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피해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①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개인 법인으로 구분 표시하고 신고인은 매매계약서상의, ,

매수인 피신고인은 매도인을 기재소개자가 동일인이더라도 매도인이, ( 다를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신고인 피신고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일, ,②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③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에 여러 건의 매매계약이 있을경우 각 물건의 매매계약

날짜순으로 장씩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해당거래의 매매1 , 계약서와 기타

입증자료를 신고내용에 맞게 첨부

④ 매매물건의 구체적 개발 호재는 피신고인 측이 매매물건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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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신고인의 사기기망행위는 매매물건에 대하여 법규상 토지이용계획( ) 및

토지특성 상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토지판매만을 목적으로 거짓개발 정보

등을 통해 중요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신고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점을 기재

⑥ 신고서를 신고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을 자필로 기재 또는

날인

⑦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음

증빙자료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제출-

① 토지판매를 위해 거짓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 및 문자내역 등

판매토지에 관한 개발 브리핑 자료 등②

기타 불법행위 입증서류 등③

- 신고서 접수 시 신고내용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사기 등 위법혐의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피신고인에 대한 위법행위 증빙이 미흡할 시 보완 및 반려 처리-



기획부동산� 대응요령� 및� 주요� 사례

18 ․ ․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예시 보완 및 반려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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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피해신고 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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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해신고 반려 사례

사기죄 등 공소시효 기간 만료‘ ’①

기획부동산 혐의법인으로부터 거짓개발 정보를 듣고 경기도 시 면OO OO

리 번지 지분 매수하여 신고하였지만 매매일자가 신고일로부터OO OO-O

년이 경과하여 사기죄 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처리할 수 없어 반려10 ‘ ’

처리

입증자료 불충분②

기획부동산 법인의 직원 씨로부터 경기도 시 동 산 번지OO P OO OO OO-O

토지가 년 후 개발될 것이라고 소개받고 지분 매수를 하였지만 실제 개발이5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

피신고인에 대한 위법 사실을 입증할 자료녹취 문자내역 증빙자료 등가( , , )→

미흡하여 보안 반려 처리·

타 수사기간 기고발③

피해신고인으로부터 기획부동산 경매법인 신고를 받아 검토 중 피해OO

신고인이 해당사건을 지방검찰청에 기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OO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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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실적� 월 월(’21.1 ~’22.8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센터 신고( )「 」

신고내역-

구 분 건 수 비 고

수사요청 건207

수사요청 전 철회 건1 당사자 신고 철회 요청

보완 반려· 건32
사기 등 위법행위 증빙 미흡
수사기관에 기고발

합계 건240

월별 수사요청 건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센터 수사요청 결과( )「 」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수사요청 건- : 207

수사요청 결과 상세내역-

구 분 건 수 비 고
합 의 건7 매매대금 반환 약 억 천만원( 2 5 )

검찰송치 건15
기획부동산 사기혐의 검찰 기소

개 업체10☞ ＊

내사종결 건39
혐의입증 불충분
타 수사기관 기고발

수사 中 건146

사기혐의 검찰송치 법인내역＊

기획부동산 사기혐의 검찰 기소업체 개업체- (10 )

경매리츠 주식회사 신 경매 주식회사 경매 주식회사 더 경매 주식회사OO , OOO , OOO , OOO ,
앨앤씨 주식회사 오 미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매 주식회사 씨앤디OO , OOOO , OOO , OO ,

주식회사 앤에이 주식회사 랜드 대표 씨 혐의없음 직원 씨 기소OOO , OOO ( K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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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개발정보� 이용� 판매행위� 등

관련법률

형법「 」

제 조 사기347 (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①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 벌칙58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조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29 3①

포함한다 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7 2 .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배에3

해당하는 금액이 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2 7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1. 13 1 ( 49 5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자) ㆍ

주요사례

아파트 건설 등 거짓정보를 이용하여 판매한 사례‘ ’①

씨는 경매주식회사로 부터 경기도 시 동 산 번지에A OO OOO OO OOO-O

대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해당토지에 아파트

건설 등이 진행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10

설명을 듣고 지분으로 토지 임야 를 매수 하였으나( ) ,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아파트 건설 개발계획이 없으며 급경사

및 맹지인 토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허위의

개발정보를 고지하여 신고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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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다단계식으로 판매한 사례②

대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50 C

받아 회사로부터 받은 허위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다단계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였고 자신도 업체로부터 시 동 시 면 리, OO OO , OO OO OO

임야를 지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받은 개발정보는 모두 거짓 정보였고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하여 임금도

받지 못함

토지수용 및 보상 등 거짓정보를 이용하여 다단계식으로 판매한 사례‘ ’③

기획부동산 혐의업체인 법인은 시 구 동 산 외 필지를OOO OO OO OO O-O 2

공매받아 해당토지는 개발대상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소속‘ ’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네이버블로그 등에 허위과장 광고 및 근거 없는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였으나,

확인결과 해당토지는 토지개발 및 수용 계획이 없고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일 거짓신고 등을 적발하고 명에 대해 억 천만원 과태료를164 1 2

부과하였으며 거래대금 확인불가 등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 6 .

해당 토지와 관련없는 호재를 이용하여 판매한 사례④

씨는 회사로 부터 경기도 시 면 리 산 번지 외 건의S OO OO OO OO OOO-O 1

토지에 대해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생명의 숲타운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인근 신공항 및 경인운하 등의 호재가 있어 최적의 전, 원주택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 설명을 듣고 약 천만원을 지불하고 지분으로4 토지 임야 를( )

매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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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하고 기획부동산이 광고했던 호재도 해당토지와,

관련이 없어 수사기관에 고발 사기혐의 가 인정되어 송치됨‘ ’ .

⑤ ‘고속도로 진입로 개발 및 대형마트 입점 등 거짓정보를 이용하여 판매한’ 사례

대 씨는 경매주식회사 등 개 법인으로부터 년부터60 Y OOOO 4 2017

년까지 경기도 시 구 동 산 번지 외 건의 토지에2020 OO OO OO OO-O 14

대해 고속도로 진입로 착공 및 인근 대형마트 입점 등 각종 개발정보‘

홍보 및 향후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듣고 투자를 권유받아’

총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각 토지 임야 를 지분 매수하였으나290,034,150 ( ) ,

해당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높은 고도로 인하여 실제 개발이 어렵고 설명받은,

고속도로 진입로 착공 및 대형마트 입점 등은 거짓정보로 수사기관에 고발

사기혐의 가 인정되어 송치됨‘ ’ .

⑥ 지하철 개통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등 거짓정보를 이용하여 판매한‘ ’ 사례

씨는 친구인 씨로부터 년 월에 개발호재가 있는 토지를 소개해주겠다고J L 2014 3

하여 부산시 연산동에 위치한 에셋을 방문 경기도 시 면 리OO , OO OO OO

번지 답에 대하여 인근에 지하철 및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이며OOO-O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계획으로 투자해 높으면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설명 및 홍보자료를 보고 토지 일부 분의 를 원에(3228 331) 63,700,000

원 매수하였으나(192,400 / ) ,㎡

해당토지는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지하철 및 고속도로 개통 등은 전혀 계획이,

없으며,

기획부동산 혐의법인인 에셋이 취득 당시 자경을 목적으로 농업경영OO

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취득 목적과는 다르게

공유 지분 판매를 하여 농지법 위반한 소지도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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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 등 거짓정보를 이용하여 판매한 사례‘ ’⑦

씨는 년 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가족으로부터 경기도Y 2016 3 OOOO

시 동 산 번지 토지에 대하여 년내에 도로가 개설되고OO OO OO-O 1~2

택지로 전환되어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 및 인근 택지조성4~5

브리핑 자료 동영상 등 를 보여주어 원에 토지 임야 를 지분매수( ) 19,701,000 ( )

하였으나,

해당토지는 산지관리법 상 임업용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과,

높은 고도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신고인에게 토지의 개발,

행위 제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의 개발정보를 고지하여 신고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고발 사기혐의 가 인정되어 송치됨‘ ’ .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거짓정보를 이용하여 판매한 사례‘ ’⑧

씨는 년 월 경매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씨로부터 경기도S 2019 9 OO P

시 구 읍 리 산 번지 외 건의 토지에 대하여 인근에OO OO OO OO OO 1

신도시 개발 호재 및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배후OO

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건의 토지에 대하여 각 씩2 661㎡

총 원에 토지를 지분매수 하였으나63,082,000 ,

해당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로 표고 이상 경사도 도의100m 20~25

급경사인 토지로 아파트 건축 등 배후도시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허위의 개발정보를 고지하여 신고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함.

거짓 개발정보 이용 판매사례⑨

씨는 년 월 부동산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경매주식회사 직원J 2019 5 OOO

(성명불상 으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에 대하여) OO OO OO O-O

다른 토지개발회사에서 매수의향서까지 보낼만큼 좋은 땅이며 높은 고도와‘

토지 규제가 있어도 개발이 가능하다 라는 설명을 듣고 원에’ 6,360,000

토지를 지분매수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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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토지는 임업용산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높은 고도로 인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신고인은 거래상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신고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고발 사기혐의 가‘ ’

인정되어 송치됨.

향후 수익보장 및 근거 없는 개발정보 를 이용하여 판매한 사례‘ ’⑩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매법인 직원 씨로부터 년 월 경기도Y OO M 2020 11

시 구 동 번지 토지에 대하여 인근 스마트밸리 개발과OO OO OO OOO-O

도로개설 등 호재가 있어 년 후 배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5 3~5

토지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토지 일부 분의 를 원에(13740 109) 22,661,100

지분 매수하였으나,

해당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지역 하천구역이고 도의 급경사인, , 20~25

맹지로 관할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개발불능지이며,市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도로개설 등의 호재와도 관련이 없는 등 거짓정보로

신고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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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관련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11 (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① ㆍ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을 이전하거나 설정 대가를 받고( ) (ㆍ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는 계약 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 이라 한다 을) ( . " " )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ㆍ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17 ( ) 제 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11①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5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 조 벌칙26 ( ) 제 조제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11 1②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년 이하의, 2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분의 에 해당하는100 30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사례

계약일을 거짓신고 하여 토지거래허가 회피한 사례①

기획부동산 혐의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수원시 등 개15

시군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으로 거짓 신고한 행위 건 적발하고11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그 외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명 백만원 과태료 부과 및 불법 증여의심309 248

및 자금출처 불분명 건은 세무서 통보함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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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한 사례

기획부동산 닷컴 대표 씨는 년 월 부동산매매 및 분양 대행OO G 2018 10㈜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후 주부 등 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10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자로 경기도 시 동 산 번지 임야OO OO OOO-OO

평당 만원 를 회에 걸쳐 각각 억 천 백만원(10,106 , 36 ) 2 2 8 8 (2,644 ),㎡ ㎡

억 천 백만원 총 억원에 매입한 후8 1 2 (7,462 ) 11 ,㎡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큰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 거짓“ ”

홍보하였고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2020. 7. 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허가지정

해제 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요자를 회유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씨 등 명과 매매계약을H 23

체결 평당 약 만원하였으며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억원에 달함(891 , 496 ) , 14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이용의무를 위반하여 판매한 사례③

OO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씨는 시OO K 2020.1.20. OO㈜

구 면 리 소재 농지 필지 를 팜 씨로부터OO OO OO 5 (2,007 ) OOO S㎡ ㈜

억원에 매수하여4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토지매입 후 약 개월이 지난, 6

씨 등 인에게 억원에2020. 7. 7. K 2 10.3 허가조건인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등을 위반하여 매도하였으며 매수금액의 배인 억원의, 2.5 6.3

시세차익을 취했음.

위장전입 및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례‘ ’④

OO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아 팜 대표이사 씨은OOO S 2019. 4. 30.㈜

시 구 면 리 소재 농지 필지 억원 를 영농OO OO OO OO 11 16,018 (28.6 )㎡

목적으로 매입하고 이중 필지는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택지식 분할5

필지 을 한 후 토지관련 유튜브를 운영하는 씨에게 부동산 중개를(20 ) , K

의뢰하여 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씨 등 명 필지과 매매를 체결하고L 7 (16 )

대가수수료 억을 지급하였으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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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실장 씨를 통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OO J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주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수고비 명목으로

만원을 제공함2,000 .

또한 씨은 농지 매입 목적대로 영농을 하지 않고 토지매입 후 개월 사이, S 1~8

약 배인 억에 매도하여 억원의 사세차익을 얻었으며 농지경작2 50.2 21.6 ,

관련 농지법 위반 및 토지분할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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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부동산� 관련� 사법기관� 수사사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기획부동산 사기 등 수사사례‘ ’①

출처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보도자료( : 2015.7.20.)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가정주부들을 영업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2013.7.9. 2015.5.21.

마산 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공시지가 당 원 및 진북면(24,816 , 2,350 )㎡ ㎡

금산리 원 임야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13,487 , 1150 / )㎡ ㎡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으로부터 회에 걸쳐 매매대금74 87

명목으로 총 원을 편취함5,063,280,000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사기( )】

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을 기화로 경사도가 높거나2025※

대형송전탑의 전선이 지나는 등 개발이 불가능하여 시가 만원 이하에1

불과한 임야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평당 만원에서 만원 평균 약 만원 에 매매40 73 ( 50 )

하였음

기획부동산 실운영자 씨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A 2014.10.10. 2015.4.13.

위와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 중 원을 직원들의 명의의 계좌로329,388,799

입금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임업용산지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이용하여 시세보다 약 배 가격으로 임야를 매매하여50

약 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관계자 명을 인지 명을 구속기소하고50 4 , 3

명을 불구속 기소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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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수사사례‘ ’②

출처 대구지방검찰청 보도자료( : 2021.6.10.)

대구지방검찰청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광고와 다수 텔레마케터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투지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배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를 적발하여3~6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천안 대구 지사장 등 지점 임원 등 총 명을 인지, · 29

그중 명을 구속 기소 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2 , 27 .

구체적인 범행 수법으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찾아 염가 매입①

☞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비오톱 등급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 1

사실상 개발가능성이 없어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찾아 싼 값에 매입

※ 비오톱 등급의 경우 특정 동식물의 서식지로 특별히 보호가치가1 · ‘ 있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유형 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됨’

매입가격의 배 가격으로 각 지점에 판매 토지 배분3~6②

☞ 저소득 서민들이 소액으로도 땅을 쉽게 구입하도록 단위로 지분을1㎡

쪼갠 다음 매입가격의 배 부풀린 가격으로 각 지점에 판매수량을3~6

할당하고 타 지점과 영업실적 비교 시상 등을 통해 영업실적 강요, ,

※ 수도권 특정 임야의 경우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총 지분취득권자만‘ ’

여명에 달함4,800

무관한 주변 개발호재들을 갖다 붙여 개발될 것처럼 교육③

☞ 저소득 서민들이 소액으로도 땅을 쉽게 구입하도록 단위로 지분을1㎡

쪼갠 다음 매입가격의 배 부풀린 가격으로 각 지점에 판매수량을3~6

☞ 유명 정치인 등 저명인사도 땅을 샀다는 식의 소휘 뻥 브리핑 을 통해‘ ’

투지가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내용 반복 교육·

직원 및 직원의 지인들 상대로 지분 판매④

대부분 피해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로 일당 만원을 받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는 구인광고‘ 7 ’

등을 보고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들에 속아 어렵게 모은 재산을

날리고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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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수사사례③

출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보도자료( : 2021.7.16.)

저가에 매수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다수 상담사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 명을 상대로 단기간 내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속여26

배 부풀려 판매 총 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불법 다단계 기획3~6 , 20

부동산 업체를 적발하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임원 등 명 을 구속기소함, , 4 .＊

주요 죄명 및 공소사실＊

피고인

씨 세 개 기획부동산 법인 총괄 대표- A (48 , 5 )

씨 세 개 기획부동산 법인 총괄 부대표- B (51 , 5 )

씨 세 개 기획부동산 법인 임원- C (58 , 5 )

씨 세 개 기획부동산 법인 임원- D (44 , 5 )

주요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씨 씨 공동범행- A , B

☞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임야를 판매하여 합계2016. 8. ~ 2020. 7. ․

억 원 편취13 사기[ ]

무등록다단계 조직을 통해 억 원 상당 임야판매2016. 4. ~ 2021. 5. 1,33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씨 씨 씨 씨 공동범행- A , B , C , D

☞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임야를 판매하여 합계2017. 6. ~ 2020. 7. ․

억 만 원 편취6 4,600 사기[ ]

경기북부경찰청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수사사례④

출처 경기북부경찰청 보도자료( : 2021.7.29.)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후 공유지분 속칭, (

농지 지분쪼개기 으로 되팔아 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 416

운영자 씨 세 와 영업사장 씨 세 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A (48 ) B (54 )

임직원 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 구속 명 불구속 명28 ( 2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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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월경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매매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13. 3 ‘ ’ ,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필지 를29 67,747㎡

억 원에 매입한 후 단기간 내에 일반인 명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163 , 1,023

되팔아 총 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됨416 .

이들은 이 기간동안 영업부 직원 및 제 자 명의로 허위 농업 경영계획서3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농지를 집중

매입한 후 도심 인근 개발 호재를 부풀려 높은 가격에 판매함, .

또한 년마다 법인명과 대표자 속칭 바지사장 를 바꿔가며 자신들의 존재가, 2 ( )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숨겨 왔고 회사 직원들을 통해 물건지의,

선정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인근 개발호재 자료를 수집하고 판매, , , ,

수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등 조직적으로 기업화된 운영체제를

갖추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남.

경기남부경찰청 기획부동산 사기 수사사례⑤

출처 경기남부경찰청 보도자료( : 2021.6.25.)

경기남부경찰청은 개발 호재를 과장하여 여개 토지를 판매한 개 기획40 12

부동산 업체 명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명을 구속하였으며 이들이15 , 4 ,

취득한 불법수익 억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 몰수추징보전242

신청함

피의자들은 년 년까지 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 각지의’16 ~’21 , 12

개발제한구역 임야 산지 도로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 저가의, ( ), ,

토지를 골라 매입한 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상담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단기간에‘

개발되어 수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투자자 수백여명에게 공유지분으로 판매함.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이나 경력이 없음에도 토지 상승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처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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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들이 사용한 문구

단기간 개발되어 수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오래 걸릴 땅이 아니다. .

기가 막힐정도의 물건 확실성 높은 황금 잡아야죠 이정도는 빚테크로, , ...

결국 개발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지라면 논이든 산이든 밭이든 지분이든 맹지이든 그, , , ,

무엇이든간에 다 모두 다 오른다는 거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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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부동산� 사기� 등� 판례�Ⅰ

울산지방법원 선고 고단 고단 병합2019. 5. 16 2017 2920, 2017 4597( ),

고단 병합 고단 병합2018 406( ), 2018 2732( ),

고단 병합 판결 사기 일부 예비적 죄명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2018 3333( ) [ ( ), ,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

이 유

범죄사실

고단2017 2920「 」

1. 피고인은 년경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1999 ,

년경부터 주식회사 등의 명칭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저가에2005 ~ 2006 D

매입한 후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하고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도록 조직화된 업체인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년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등의, 2008 E, F, G, H, I

명칭으로 동종 업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인터넷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개발예정지역,

주변이지만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전무 부장, ,

및 과장 영업사원 들에게 해당 토지의 단가를 정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 ,

영업사원의 지인들에게 과장되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지매수를 권유

하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영업 과정에서 고객들의 초기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게 한 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거나 다소, ,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집요하게 연락하여 사무실이나 매매

대상 토지에 방문토록 유인하게 하며 부장 임원 등으로 하여금 방문한 고객을, ,

상대로 개발계획서나 허위의 기밀서류 제시 등 각종 기망행위를 통해 값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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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땅을 통상 매입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고가에 분양 및 매도하는 수법으로

위 각 업체를 운영해 왔고 고객을 유인한 영업사원에게 월급 이외에도 매매,

대금의 를 임원 등에게는 위 영업사원들이 취득한 수당의 각 씩을10~20% , 15~20%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년경 울산 남구 빌딩 층 소재 주식회사 현재 주식회사2012 J 2 F(

로 명칭 변경 의 실제 대표자로서 등을 영업사원으로 두고 위 회사K ) L, M, N ,

이외에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을 운영하면서 당시 평당 시가 원G, E , 48,000

상당의 영덕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수십 필지로 분할한 후 영덕O , ' P

및 인접 등의 사정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평당 만원에 판매하기로 마음Q ' 39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등 임원들에게 위 토지를 평당 만원에 판매할 것을R, S 39

지시하고 등 임원들은 영덕군 전반의 개발계획에 관한 인터넷 신문기사나, R ,

영덕군 소재 관광지를 다룬 예능프로그램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고객들에게 영업할

포인트를 정한 후 등 영업사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였고 이와 별도로, L ,

피고인은 해당 토지 인근의 관광명소 사진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조합한 팜플렛,

천부를 작성하였다1 .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등과 함께 영덕군 일대에서 초순경M O 2012. 9.

피해자 에게 같은 달 경 피해자 에게 경 피해자 에게T , 22. U , 2013. 2. 22. V, W ,

같은 해 초순경 피해자 에게 같은 해 경 피해자 에게 같은 해3. X , 5. 2. Y ,

피해자 에게 영덕군 일대 임야는 유명 관광지인 에 인접해 있으며6. 21. Z ' O P ,

영덕군청이 인근에서 전격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AA

이므로 숙박시설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니 펜션을 지으면 수익이 엄청나고, , ,

년 안에 토지 가격이 몇 배로 뛴다 영덕군이 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3 . AB

특별지원금 천억 원도 나오고 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3 , AA 2012. 8.

하였으므로 일대가 개발될 것이다 이를 매수하면 말까지 피해자AA , 2013. 6. (

에게는 말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전기 수도 등을 개통시켜Z, AC 2013. 12. ) ,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원하면 언제든지 위 토지를,

우리가 재매입하거나 타에 매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개발촉진, ' , '2012. 8.

지구 지정 특별지원금 천억 원 인근 관관단지 조성 및 분양 시행 시공사, 3 , AD '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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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인근 펜션수익금이 기재된 팜플렛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팜플렛은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작성한G 것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 자체는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업을 정하여

단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이 가능함에도 위 일대는AA

단위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근에 관광단지 기타, AD 관광단지가 존재하거나

조성될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3

발표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는 등 년 내에 임야2~3 가격이 몇 배로 폭등할

요인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향후 토지를, 재매입하거나 위 일대에,

도로 개설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영덕군 일대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O ,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또는G ( : AE)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총 회에F ( : AF) 6

걸쳐 합계 원을 교부받았다445,570,000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단2017 4597「 」

피고인은 울산 남구 층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2. AG 4 I

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 및 농산물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20 .

가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14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부터 경까지 위2017. 1. 10. 2017. 3. 10.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의 월분 임금 원 및AH 2017. 2 3,500,000 2017.

월분 임금 원 등 합계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3 1,250,000 4,750,000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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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일30 , 30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0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를2017. 3. 10. AH

해고하면서 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일분에 해당하는30 , 30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고단2018 406「 」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명을 사용하여 부동산3. I 20

매매 및 농산물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14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부터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2017. 6. 5. 2017. 9. 1.

근무한 근로자 의 월분 임금 잔액 원 및 월분 임금AI 2017. 7 800,000 2017. 8

원 등 합계 원을 경부터 경까지1,300,000 2,100,000 , 2016. 1. 10. 2017. 7. 3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의 월분 임금 잔액 원 및AJ 2017. 6. 900,000

월분 임금 원 등 합계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2017. 7. 1,500,000 2,400,000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4 .

고단2018 2732「 」

피고인은 년경 서울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4. 1999 ,

년경부터는 주식회사 를 시작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2005 D

이후 현재 주식회사 등으로 상호를 변경해가며 평창 영덕E, F( K) G, H, I , ,

언양 일대 토지들을 싼 값에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 주식회사 을 운영하면서 울산 울주군2016. 7. 1. K AK

임야 약 여평 를 평당 여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약 여26,955 ( 8,200 ) 20 30㎡

필지로 분할하였고 여명의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분할한, 20~30

토지들을 매입하면 그 일대를 개발하여 년 내에 배의 수익을 올릴 수2~3 2~3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영업을 펼쳐 위 땅을 평당 여만 원에 판매하기로40

마음먹었다.



Ⅳ 기획부동산� 관련� 판례.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 45

피고인은 경 울산 남구 빌딩 층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2016. 12. 16. J 2 K 위

불상의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위 토지 중 한AL 필지인

울산 울주군 임야 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토지대금을AM 661 "㎡ 지급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고 울주군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주택 건

축이 가능하도록 구획정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년내에. 2~3 그 땅을 팔아서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2~3 ."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으로 위 임야 약 여 평AK 26,955 ( 8,200 )㎡

토지를 약 억여 원에 매입하면서 그 자금 억여 원 가량의 부채가 있었을12 8

뿐만 아니라 회사나 피고인에게는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위 부채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또한 피해자에게 매각하려고 했던 위 토지에는 이라는 사람에게 채권AM AN

최고액 억 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2 7

위 토지대금 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8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송금받은 즉시,

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지는 않고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과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달여 만에 모두 다 사용해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대금을1

받더라도 년 내에 배의 수익을 돌려주거나 또는 피해자 앞으로 위 토지의2~3 2~3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주식8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로 송금받았다K (AO)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단2018 3333「 」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5. I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 명의 농업 계좌 에 업무상 보관하던(AP) 중

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위 명의2016. 12. 13. AQ AQ 계좌로

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200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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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이유

고단2017 2920「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

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1992. 9. 14. 91 2994 ).

피해자들은 본건 토지들을 택지로 개발하여 건축하기를 원했고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도 바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AV

주장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수 가액의 배가 넘는 금액을, 3

받고 피해자들에게 되팔았다 피해자들이 그런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이유는.

당시까지 진행된 개발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 개발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그 위험은 오로지 피해자들이 부담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손실 위험을.

감수함에 따라 미래의 기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차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이익취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야 본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미래의 기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지함에 있어서 자금 융통의 부담조차

지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손실 위험과 직결되는 기대 실현 여부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여 보고 알아서 투자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떠넘겨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기획부동산업자를 전문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투자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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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떠넘길 것 같으면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도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본건 토지들과 관련한 미래의 개발 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살펴본다.

본건 토지들 인근에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외 본건 토지들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때부터 년까지 사이에2017

신규로 계획 중인 인공호수 관광지 호텔 등 관광사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

피고인은 본건 토지들을 광고하는 팜플렛에 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투자의 고수익'

창출효과 발전 관광휴양단지 관광단지 를 명시하는 등 관광단지 개발', 'AD ', 'AD '

가능성을 선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주변에 전시관 영덕군. P, AW ,

캠핑장 공원 단지 영덕 발전 단지가 있었으므로 관광단지로AX , AY , AS , AD

생각하였고 영덕군에서 다양한 종류의 관광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광지만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면 피해자들이 시가의 몇 배에 달하는 고가에 본건

토지들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향후의 개발을 기대하고 매입.

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기대는 미래의 관광단지 개발을 포함하고 있는데, , 피고인은

실제 그러한 개발 계획도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관광단지 개발이 될 것처럼 기망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팜플렛에 본건 토지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2012. 8. 30.

되었다고 명시하였으나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광단지 개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본건 토지들 일대는 이미 년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왔으며2006 ,

개발촉진지구 관련 경상북도지사의 고시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업비2012. 8. 30.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 고시일 뿐 지정은 아니므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선전내용도 허위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경상북도지사의 변경 고시를 근거로 팜플렛에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기재한 것이므로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책임에서 볼 때 무책임한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는 향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들의

택지개발에 따른 건축 가능성도 중요한 구매 요인이었는데 피고인은 말경, 2013. 6.

또는 말경까지 본건 토지들에 상수도 도로를 개통하여 즉시 건축이201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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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했고 팜플렛에도 이후 전기'2013. 6. ,

상수도 관광도로 전면 개통 즉시 건축 가능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실제 개통되지, , ' ,

않았다 피고인이 본건 토지들과 인접 토지들을 많은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함에.

따라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생겼는데 그들 중에는 시세차익에 주된 관심이 있어

당장 건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연결 도로의 사정 증거기록, (

쪽 도로 부지의 확보 문제 증거기록 쪽 기존 상수도관 연결1141 ), ( 1235 ), 문제나

이를 대체할 지하수 개발 문제증거기록 쪽 등 난관들이 놓여 있어( 1233 ) 상수도 등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상황을 에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말경 또는2013. 6. 2013. 12.

말경으로 시기를 못 박아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본건 토지들을 재매입하겠다거나 제 자에게3

매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가액으로 피고인이 다시 매수하거나 제 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을3

입지 않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볼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 그렇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토지를 재매입해 주겠다고 약정한 바.

없고 제 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의미는 단지 매매를 중개하여, 3

주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2013. 5. 8.

토지 중 일부를 에게 매도하면서도 년 경과 후 매매 금액 대비 지가가AZ BA '3 ,

상승되지 않을 때 재매입하기로 함 이라고 약정한 바 있고 경북' , 2013. 1. 29.

영덕군 토지 중 일부를 에게 매도하면서도 년 경과 후 매매금액 대비BB BC '3 지가

상승이 상회되지 않을 시 에서 재매입하기로 함 이라고 약정한 바도G '㈜ 있다

증거기록 별책 권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대로 제 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2 ). 3 해

주겠다는 말이 단순 중개의 의미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의 매매계약서에서W, V

보듯 특약사항에 등기일로부터 년 경과 후 매도 라고 명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2 '

증거목록 순번 증거기록 별책 권 더구나 피고인은 경북( 119, 2 ). 2013. 1. 2.

영덕군 토지를 에게 매도할 때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년 후 고객BD BE '3

매수자 원할 시 회사 책임 매매한다 라고 기재한 바 있고 본건 피해자 에게( ) , .' , AT

토지를 매도할 때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년 뒤 주 에서 약 배 정도의'3 )K

이익이 발생되게끔 매매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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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고 도로와,

상수도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조만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나중에,

재매입하거나 제 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기망하는 등 피해자들을3

기망하여 본건 토지들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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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부동산� 사기� 등� 판례�Ⅱ

울산지방법원 선고 고단 병합 병합2020. 11. 6 2020 1783, 2698( ), 2699( ),

병합 초기3953( ), 2020 514, 515, 525, 526, 527, 539, 540, 546, 557, 560,

562, 564, 565, 575, 577, 581, 582, 583, 588, 589, 591, 592, 593,

602, 608, 609, 610, 611, 614, 615, 621, 642, 648, 730, 742, 743,

판결753, 813, 814, 815, 887, 1202

가 사기 나 민사집행법위반 배상명령신청[ . . ]ㆍ

주 문

1. 피고인 박회장을 판시 고단 제 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020 1783 1 1 1「 」

내지 및 고단 죄에 대하여 징역 년 개월에 판시 고단28 2020 3953 1 6 , 2020「 」 「

제 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내지 판시 고단1783 1 1 29 34, 2020」 「

제 의 나항 제 항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각 처한다1783 1 , 2 5 .」

피고인 노사장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이영업을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2. 3 , 2 4 ,

박영업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2 .

3. 가 피고인 이부사 박전무 김전무 김육사를 각 징역 년에 피고인 강상무. , , , 2 , ,

정상무 김상무를 각 징역 년 개월에 각 처한다, 1 6 .

나. 다만 피고인 이부사 박전무 김전무 김육사 강상무 정상무 김상무에, , , , , , ,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3 .

다 피고인 이부사 박전무 김전무 김육사에게 각 시간의 사회봉사를. , , , 120 ,

피고인 강상무 정상무 김상무에게 각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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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죄사실

고단2020 1783「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박회장은 경 주식회사 인베스트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에이엠씨를2012. T S

설립한 이래 이른바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박회장은' ' .

피고인 김전무를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2013. 2. 8.

주식회사 아이앤디를 편대표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S , 2014. 7. 12. ◎◎

부동산투자개발을 피고인 이영업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2014. 12. 11.

씨앤피를 피고인 노사장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건설S , 2014. 12. 17. S

시공을 이표이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알앤디를 순차적으로, 2016. 4. 20. SS

설립하였고 경 울산 남구 달동 빌딩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초경, 2013. A , 2016.

같은 구 신정동 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피고인 노사장 등을 통하여B ,

물건지 물색 분할 등기 회계 업무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동천 상승, , , , , ,

창조라는 이름으로 개의 영업팀을 조직함과 아울러 사장 전무 상무 실장3 ' , , , ,

부장 영업과장의 직급체계 및 월급 및 수당체계 를 구축하여 피고인이 영업, ' 1) 등으로

하여금 매수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노사장은 경 입사하여 경부터 총무부2014. 5. 2015. 12.

이사 경부터 총무부 사장으로서 위 법인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2016. 11.

토지를 물색하여 원 지주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별 기반시설공사

진행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이영업은 경 입사하여 중순경부터 동천팀 사장으로서2013. 2015.

판매할 토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전무 상무 실장들을 관리하며, ,

판매를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박전무는 경 입사하여 경부터, 2013. 2015.

전무로서 피고인 강상무는 경 입사하여 경부터 상무로서 피고인, 2014. 2017. 4. ,

정상무는 경 입사하여 경부터 상무로서 각각 부장 이사 차장2013. 2018. 5. , , ,

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을 유치하도록 하고 고객들에게 브리핑을 하여, ,

판매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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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영업은 경 입사하여 경부터 상승팀 사장으로서 판매할2013. 2016. 3.

토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전무 상무 실장들을 관리하며 판매를, ,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김전무는 경 입사하여 경부터, 2013. 2017.

전무로서 피고인 김상무는 경 입사하여 경부터 상무로서 각각, 2014. 2018. 8.

부장 이사 차장 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을 유치하도록 하고 고객들에게, , , , ,

브리핑을 하여 판매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이부사는 경 입사하여 경부터 창조팀 부사장으로서2013. 2017. 3.

판매할 토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전무 상무 실장들을 관리하며, ,

판매를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김육사는 경 입사하여 경부터, 2014. 2017. 3.

상무로서 각각 부장 이사 차장 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을 유치하도록, , , ,

하고 고객들에게 브리핑을 하여 판매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들의 토지 판매 현황 자금 사정< , >

피고인 박회장은 경부터 과거 포항 물건지 관계로 알게 된 이소개를2014.

통하여 제주 소재 임야 농지 등을 소개받고 원 지주에게 계약금 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조직한 영업팀 임직원을 통하여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해당 물건지 인근 호재를 강조하고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지분개별등기를 해준다고 광고함으로써․

매수인들을 모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경부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같은 시 조천읍 같은 시2014. 10. , ,

성산읍 소재 토지를 각각 분할 판매하고 경부터 같은 시 표선면, 2015. 12. ,

같은 시 안덕면 같은 시 대정읍 소재 토지를 각각 분할 판매하고 경부터, , 2016. 8.

같은 시 표선면 소재 토지를 경부터 같은 시 한림읍 등 소재 토지를, 2016. 11.

각각 분할 판매하고 경부터 같은 시 서호동 소재 토지를 경부터, 2017. 7. , 2017. 9.

같은 시 안덕면 소재 토지를 각각 분할 판매하고 경부터는 부산 기장군, 2018. 3.

정관읍 소재 토지를 경부터 울산 북구 산하동 소재 토지를 각각 분할, 2018. 6.

판매하였다.

피고인 박회장은 당초 매수인들로부터 수취한 매매대금 등의 자금으로 원 지주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도로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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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주변 개발 호재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당초부터 물건지의 현황 고도 도로 확보 여부 등 을 제대로 살피지( , )

아니하고 관련 규정과 자금 사정에 비추어 매수자들에게 약정한 기반시설 등기, ,

허가 이행에 필요한 비용 시간 등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사업을 진행한 결과 매수인들에 대한 약속된 기한 내의 기반시설 및

지분개별등기의 원만한 이행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의 난립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 2015. 5. 및

경 각각 제주도 서귀포시 등 관할 당국의 토지 분할 건축허가 관련2016. 2. , ,

규제가 심화되었고 경부터 매년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법인을, 2015. 5. , 유지

하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거액의 세금이 납부 고지되면서 법인 명의 통장

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을 상당 금액 납입하여야 했으며 심지어,

경에는 위 이소개가 원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타에 소비하여2017. 4.

버리는 바람에 물건지 확보가 어려워졌고 기존의 매수인들에 대한 약정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환불 요구 등의 문제제기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는 이들의 환불 요구에도 일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회장은 개인적으로 신봉하는 종교단체에 수억 원의 기부금을

납입하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명의의 펜션 공사비로 수억 원을 지출하는 등

사업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기존에 매수하여 판매한 토지와,

관련하여 원 지주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고 기반시설 관련 공사 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매수인들의 환불 요구에 대처하고자 그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자금계획 없이 계약금만으로

새로운 물건지를 물색하여 분할판매하겠다고 광고함으로써 매수인들을 모집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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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박회장 피고인 노사장 피고인 이영업 피고인 박영업 피고인 이부사의, , , ,

공동 범행

가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 피고인 박회장 피고인 노사장은 이소개로부터, 2017. 7. ,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토지를 소개받아 원 지주인 이지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이영업 피고인 박영업 피고인 이부사는 서호동 토지는 일반 행정동으로, , '

되어 있으며 주변에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이 계획되어 있고 땅 아래쪽에, ,

서귀포 제 청사와 혁신도시가 있어 년 내에 배 이상 지가가 상승한다2 5 2 .

자연녹지라 집을 지어도 된다 이전등기는 개월 내에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3-6 '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박회장은 위 브리핑 자료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전무 등 임원들 부장 등 각 직원들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면, ,

월급에 더하여 높은 판매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에게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임직원들을 통하여 매수예정자들에게 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는'3~6 '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장밋빛 설명과 달리 피고인들이 제시한 지가상승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 지주인 이지주로부터, 2017. 7. 10.

매수함에 있어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지주가

자로 기 설정하였던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 채권최고액 억 원 를2016. 2. 16. ( 13 )

변제하여 매수인들에게 근저당권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박전무를 통하여 피해자, 2017. 7. 13.

조피해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알앤디 명의 계좌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SS 51,744,00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으로부터 합계2018. 1. 14. 1 34

원을 교부받았다1,615,79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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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리 토지 관련 사기.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 피고인 박회장 피고인 노사장은 이소개로부터, 2017. 9.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를 소개받아 원 지주인 송지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이영업 피고인 박영업 피고인 이부사는 리 토지 근처에 첨단과학단지, , ' ,◇◇

영어교육도 시가 조성되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어서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으며,

리 토지 주변 땅 시세가 평당 만 원으로 년 내 배 상승이200~250 5 5~10◇◇

가능하다 개월 내에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3-6 ' ,

피고인 박회장은 위 브리핑 자료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전무 등 임원들 부장 등,

각 직원들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면 월급에 더하여 높은,

판매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에게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임직원들을

통하여 매수예정자들에게 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는 취지로 기망'3~6 '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장밋빛 설명과 달리 피고인들이 제시한 지가상승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 지주인 송지주으로부터, 2017. 9. 15.

매수함에 있어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회사

부채 기존 매수인들에 대한 환불금 지급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

돌려막기 형태로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김전무를 통하여 피해자, 2017. 9. 21.

조 순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알앤디 명의 계좌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SS 90,210,00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으로부터2018. 3. 5. 2 23

원을 교부받았다1,085,16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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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공동 범행2.

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리 토지 관련 사기.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 피고인 박회장 피고인 노사장은 전소개으로부터, 2018. 3. ,

부산 기장군 정관읍 토지를 소개받아 원 지주인 안지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이영업 피고인 박영업 피고인 이부사 피고인 박전무 피고인 김전무, , , , ,

피고인 김육사 피고인 강상무 피고인 정상무 피고인 김상무는 리 토지, , , '■■

인근에 신세계아울렛이 있고 부지 근처에 이마트가 들어올 예정이며 정관, ,

신도시가 포화상태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여기 밖에 없다 향후 상업지로 변경.

가능하고 번지 앞으로 계획도로가 날 예정이라 년 내 배 지가 상승이 가능하고5 3-5 ,

개월 내에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개월 내에 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전액3 . 3

환불을 해 주겠다 는 내용으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박회장은 위' ,

브리핑 자료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전무 등 임원들 부장 등 각 직원들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면 월급에 더하여 높은 판매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에게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임직원들을 통하여 매수예정자들에게 토지'

앞에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는 취지로, 3 '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 토지에 붙어있는 옆 번지는 도로구역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으로 본 번지 앞으로 계획도로가 날 예정은) ,

없는 상태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장밋빛 설명과 달리 피고인들이 제시한 지가상승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이고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

이었음은 물론 환불 요청 시이에 응할 수 있는 자금여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지주인 안지주 등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2018. 4. 3.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회사 부채 기존,

매수인들에 대한 환불금 지급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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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정상무를 통하여 피해자, 2018. 3. 14.

조 철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알앤디명의 계좌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SS 73,500,00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으로부터2018. 8. 28. 3 56

원을 교부받았다2,105,765,000 .

나 울산 북구 산하동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 피고인 박회장 피고인 노사장은 권소개로부터, 2018. 6. ,

울산 북구 산하동 외 필지를 소개받아 원 지주인 강산하 등과 계약을 체결24

하고 피고인 이영업 피고인 박영업 피고인 이부사 피고인 박전무 피고인, , , , ,

김전무 피고인 김육사 피고인 강상무 피고인 정상무 피고인 김상무는 울산, , , , '

북구 산하동 토지는 주변에 뽀로로 테마공원 해안 산악지구 온천단지 등 강동, ,

관광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개발 호재가 있고 산하동 필지 전체가 시행업체에서,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는 블루마토지 차 진행부지에 속해 있어 향후에, 2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년 이내에 배 시세 상승이. 5 5~10

가능하며 등기는 개월 내에 이전을 해 주겠다 개월 내에 이전등기가 되지3 . 3

않으면 전액 환불을 해 주겠다 는 내용으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

박회장은 위 브리핑 자료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전무 등 임원들 부장 등 각,

직원들에게 그들의 지인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하면 월급에 더하여 높은 판매,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에게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임직원들을

통하여 매수예정자들에게 향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개월' , 3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임업용 보전산지로 농림업을 경영하기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미만의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 정도만 설치할660㎡ 수

있을 뿐 아파트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는 일체 불가능한, 지역에

속하는 곳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장밋빛 설명과 달리 피고인들이 제시한 지가상승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은 물론 환불요청 시 이에 응할 수 있는 자금여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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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에 관하여 원 지주인 강산하 등으로부터 매수함에2018. 6. 12. 있어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회사 부채 기존, 매수인들에

대한 환불금 지급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김육사를 통하여 피해자, 2018. 5. 7.

김 영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알앤디 명의 계좌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SS 63,210,00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으로부터2018. 9. 20. 4 23

원을 교부받았다642,413,000 .

고단 피고인 이영업2020 2698( )「 」

피고인은 경 피해자 최 옥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2016. 11. 30. “ ,○

급하게 만 원이 필요하여 그러니 이자 부로 쳐서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2,000 1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용금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만 원을 송금받았다2,000 .

고단 피고인 이부사2020 2699( )「 」

채무자는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카명 호 재산명시사건의 채무자로2018 , 2018. 12. 17.○○○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생략 에( )

관하여 이 남에게 거래가액 만 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2018. 12. 6. 4,000○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중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 란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1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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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 피고인 박회장2020 3953( )「 」

범죄전력-

피고인 박회장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년에2017. 8. 29. 1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2017. 9. 6.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전무를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2013. 2. 28.

하는 주식회사 아이앤디를 설립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빌딩에서 사무실을S A

개설하고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과장의 직급체계를 갖춘 영업팀을 조직, , , , , 함으로써

매수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초순경 위 아앤디 사무실에서 영업팀 과장인 최과장 등으로2014. 4. S

하여금 피해자 권 자에게 땅이 좋은 게 있다 땅 바로 옆에 도로가 생기고“ ,○

그렇게 되면 년 늦어도 년 정도면 발전이 되고 땅 값이 올라가서 이를 판매하면3 , 5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고 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4. 4. 9.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임야 중 에 관하여 매매대금 만 원8,100 495 5,850㎡ ㎡

평당 만 원 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9 ) .

그러나 사실 위 임야에는 보호수종인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경사도가,

도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해30~35 ,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도한 임야에 인접한 임야는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아니하여 도로 개설을 할 수 없었고 리 임야 역시 단순히 토지, △△

사용승낙을 받았을 뿐 개발행위를 담보할 만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인접 도로 개설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앤디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만 원을 교부받았다S 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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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노사장【 】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노사장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행위에 책임이 없다 피고인 박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

피해자들에게 지가 상승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음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단2.

가.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박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형법 제 조의 공동정범은 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30 2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2001. 11. 9. 2001 4792 ),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2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이러한( 2008. 9. 11. 2007 6706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2013. 8. 23. 2013 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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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노사장의 이 사건에서의 관여 정도 피고인,

노사장의 편취 고의나 편취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피고인 박회장 다음으로

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노사장의 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보면, S ,

피고인 노사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이전등기의

보장이나 과장 허위 광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이 이와ㆍ

같은 행위를 분담한다는 충분한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노사장은 이 사건 사기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판시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노사장이 피고인 박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인정사실 및 사정1)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들의 지위 와 같이 피고인 노사장은 피고인 박회장이' '

지배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엠씨 주식회사 아이앤디S , S ,

주식회사 씨앤피 주식회사 건설시공 주식회사 알앤디 위 각 회사는S , S , SS (

별도의 법인이나 피고인 박회장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므로 이하에서 구분 없이 이라고 한다 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며'S' ) ,

건설시공의 대표이사이자 의 총부부 사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S S .

에서는 법인과 상관없이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와 같이 개 팀을S ' ' 3

나누고 판시 범죄사실 각주 기재와 같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였다1) .

또한 토지 판매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토지 판매한 금액의 약 14%

상당이 수당으로 지급되었다증거목록 순번 수사보고직원 수당 산정 관련[ 978 ( ),

이하 증거 거시할 경우 증거목록 순번기재 생략 영업직원의 경우 증감변동이' ' ].

있으나 동천 팀의 경우 약 명 동천 팀의 경우 약 명 상승팀의 경우A 40 , B 20 ,

약 명 창조팀의 경우 약 명의 직원을 두었고 영업조직 외에 토지를30 , 15 ,

물색하고 교섭 계약하거나 회계나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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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영업조직 등에 대하여 수당과 급여로 부터 매월 많게는2015. 12.

억 원 이상이 지출된 반면 유일한 수입은 토지를 판매한 대금이9 , 었다

수사보고 이건 기획부동산 각 법인 자금흐름 및 사용처에 대하여[952, ( )].

에서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이하 서호동 토지 범죄일람표 이하 리S 1( ' '), 2( '◇◇

토지 범죄일람표 이하 리 토지 범죄일람표 이하 산하동 토지'), 3( ' '), 4( ' ',■■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 ' )

이전에도 이미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토지 판매 현황 자금사정 에서' , '

설시한 바와 같이 제주도에 있는 리 리 리 리 리, , , §§ , ,◆◆ ＃＃ ＆＆ ※※

리 리 리에 있는 토지 이하 합하여 종전 토지 라고 한다 를, , ( ' ' )☆☆ ★★ ▲▲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판매 이전에 이미 에서 피고인들이 년경S 2015

무렵부터 판매한 종전 토지가 상당수 고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거액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환불요청을 받았고 거칠게,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일부 고객들에게만 환불을 해주었으나 그

환불건수도 상당하였다.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종전 토지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에도 자금부족으로 원 지주에게

잔금 등을 미지급하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거나S

잔금 등을 지급할 돈이 없어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의 사실상 유일한 수입은 고객들에게. S

토지를 판매한 대금이었다.

구체적인 판단2)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

보면 피고인 노사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마쳐질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래 피고인 박영업 강상무 김상무 의 과장 허위. , , '3.【 】 ㆍ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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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과 피고인 노사장의 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노사장이S ,

직접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이전등기의 보장이나 과장 허위ㆍ

광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분담

한다는 충분한 상호이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노사장의 편취의 고의는 인정되므로 판시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 노사장은 에 대한 년경 세무조사 이후부터는 박회장의 지시를S 2015

받아 의 재무상황을 관리하며 회계직원 한회계로부터 아침 저녁으로S , ,

법인계좌의 잔고를 보고받고 지출금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의 재무상황을, . S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노사장은 위 피고인들의 토지 판매 현황. , ' ,

자금사정에서 설시한 이소개의 횡령 및 임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 박회장의' ,

모텔 공사대금 임의 사용 등의 사정도 그 발생 무렵 모두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노사장은 종전토지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불고객의 응대를

도맡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한 대금으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 판매대금으로 종전토지의 완전한 이행,

종전토지 환불고객 환불 의 과도한 영업조직에 따른 거액의 수당과 급여, S

등의 고정비 지출과 더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 지주로부터 매수할 대금까지

모두 마련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피고인 노사장은 의, , S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불가능한 사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노사장은 에서 영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S

사실상 총괄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는 데 깊이 관여

하였다.

피고인 박영업 강상무 김상무, ,【 】

주장의 요지1.

위 피고인들 이하 부인 피고인들 이라고 한다 은 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 ' ' ) S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한 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 지주로부터 매수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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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다소간의 과장된 선전과 광고가 있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에 귀속되고 부인 피고인들은 정해진S ,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2.

가 인정사실 및 사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들의 지위 와 같이 부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박회장이' '

지배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다S .

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와 같이 개 팀을 나누고 범죄사실S ' ' 3

각주 기재와 같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토지 판매에 따라1) .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토지를 판매한 금액의 약 상당이 수당으로 지급14%

되었다 수사보고 직원수당 산정 관련 영업직원의 경우 증감변동이[978, ( )].

있으나 동천 팀의 경우 약 명 동천 팀의 경우 약 명 상승팀의A 40 , B 20 ,

경우 약 명 창조팀의 경우 약 명의 직원을 두었고 영업조직 외에30 , 15 ,

토지를 개발하거나 회계나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수였다 영업직원에게.

매월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부터는 많게는 억원 이상이2015. 12. 9

지급되었다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된 후인 경에도 직원. 2018. 3.

급여로 약 억 만 원이 지출되었다 수사보고 부산 기장군 정관읍4 6,600 [615, (

리 관련 종합수사보고 반면 유일한 수입은 토지를 판매한 대금이었고)] ,■■

수사보고 이건 기획부동산 각 법인 자금흐름 및 사용처에 대하여[952, ( )],

환불된 경우에도 임직원에게 지급된 수당은 반환되지 않는다.

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 이전에도 이미 판시S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토지 판매 현황 자금사정 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 '

제주도에 있는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 , §§ , , , ,◆◆ ＃＃ ＆＆ ※※ ☆☆ ★★ ▲▲

토지 등의 종전 토지를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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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 다 세부적인 사실 및 사정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 '

토지판매 이전에 이미 에서 피고인들이 년경 무렵부터 판매한 종전S 2015

토지는 상당수 고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거액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환불요청을 받았고 일부 고객들에게만 환불을 해주,

었으나 그 환불건수도 상당한 점 부인 피고인들이 피고인 박회장의 횡령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만 에 대한 년경의 세무조사에 이은 거액의, S 2015

세금 부과 및 납부 사실과 이소개의 횡령 및 이소개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종전 토지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에도 자금부족으로 원 지주에게 잔금 등을 미지급하여 앞으로S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거나 잔금 등을 지급할 돈이 없어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수 있었던 점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도한 영업조직을, S

운영하여 거액의 수당과 급여 등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었던 점 의 사실상, S

유일한 수입은 고객들에게 토지를 판매한 대금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따라서 부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 판매대금으로 종전토지의 완전한 이행,

종전토지 환불고객 환불 의 상당한 수당과 급여 등의 고정비 지출과 더불어, S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지주로부터 매수할 대금까지 모두 마련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판매대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낙관적인

기대를 넘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과 이하 다 에서. .

살펴볼 세부적인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박영업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강상무 김상무는 이 사건 리 산하동, , ,■■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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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적인 사실 및 사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세무조사1)

부인 피고인들은 이 년경 세무조사를 거쳐 수십억 원의 거액의 세금을S 2015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임금 미지급2)

의 자금난으로 경부터 임원들에 대하여는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S 2017. 11.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 압수한 전자정보중 급여 수당파일 예시(104, , ).

피고인 김상무는 에서 임원들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을 정지한 이유로 급여보다S

리 토지의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324,◇◇

김상무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다른 부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로 의 어려운). S

재무상황과 종전토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하였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아래 종전토지의 미이행 환불. '4) , 등

문제점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토지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호동 리' , ◇◇

토지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이전등기조차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부인 피고인들은 부터 리 산하동 토지를 판매하기2018. 3. 14. ,■■ 시작하였다.

이소개의 횡령3)

의 실장이던 주실장은 년도 초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S 2017

고객들의 항의가 많았고 본인도 그때 고객에게 판매한 리 토지에 억, 7★★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리 토지와, ★★

관련된 이소개의 횡령 및 임의 근저당권 설정은 경에 에서 이야기2017. 7. S

해주어 알았다 주실장 경찰진술조서 제 회[309, ( 2 )].

이는 피고인 박전무 또한 마찬가지로 피고인 박전무는 년 중순경 피고인2017

박회장 주재의 임원회의를 통하여 리 리에서의 이소개의 횡령,★★ ▲▲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전무 경찰 제 회(320, 1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박영업 역시 경 고객들이 환불을 해달라고). 2017. 7.

소송도 들어오고 하면서 박회장으로부터 이소개의 자금 횡령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영업 경찰 제 회 피의자신문조서(32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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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경까지는 피고인 박회장과 영업사장인 피고인 이영업 박영업 이부사가2018 , ,

잦은 빈도로 사장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원 지주에게 언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말한다 증인 박회장의 법정진술. ),

이어 영업팀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부인 피고인들보다 하위 직급자인 주실장 하위 직급자,

이거나 같은 직급자인 피고인 박전무 등이 경 이소개의 횡령을2017. 7.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부인 피고인들 역시 무렵에는 이소개의2017. 7.

임의 근저당권설정 및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종전토지의 미이행 환불 등 문제점4) ,

피고인 박영업은 리 토지는 개월안에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해주기로3◇◇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박영업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은(323, 1 ),

제주도가 아닌 리 산하동 토지는 개월 내로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해, 3■■

주기로 약정하였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함은 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다 고객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1 ,

피고인들이 사용한 매매계약서에는 하나같이 매도회사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고 기재하여 놓고 있다 그럼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개월 내” . 3

이행을 이와 같이 강조한 것은 그동안 종전토지나 이 사건 서호동 리,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약정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상당수

있었고 직접 고객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부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종전 토지를 구매한 사람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못하거나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인들 등을 고소한 사람은 약 여 명에 이른다80

각 고소인별 기망행위정리자료 종전 토지 중 기반시설을 마치고(957, ).

분필해주기로 한 토지의 경우 이른바 리 차 차만 일부 이행되었고1 , 4 ,◆◆

나머지 종전토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에 고객들이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부인 피고인들 등은 제주도의,

분필절차나 각종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핑계 삼아 환불 요청을 무마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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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하였다 다만 일부 거칠게 항의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고객에.

대하여는 환불해주기도 하였는데 그에 따라 고소에 이르지 않고 환불받거나,

민사적 법적조치를 한 고객의 수만도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고소에 이르지 않은 환불 보전조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관련 내역(986, , , ).

환불된 토지 리 리 리 리 리 리 리- : , , , §§ , , , ,◆◆ ＃＃ ＆＆ ※※ ☆☆ ★★

리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일부 지번 생략( )▲▲

- 이 사건 서호동 토지 범행 개시일인 이전까지 환불개시되거나2017. 7. 13.

법적조치가 이행된 사건 수 약 건: 41

- 이 사건 리 토지 범행 개시일인 이전까지 환불개시되거나2018. 3. 14.■■

법적조치가 이행된 사건 수 약 건 위 건에서 건 추가됨: 59 ( 41 18 )

피고인 김상무에 의하여 종전 토지 중 리 토지를 구매한 김 옥에 의하면★★ ○

김 옥 경찰 진술조서 김 옥은 경 리를 구매하게(512, ), 2016. 11.○ ○ ★★

되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주식회사 명의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2016. 7. 25. D 7 3,000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김상무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김상무가 움찔하며 한두달 정도면 해결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부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

하였다.

피고인 강상무에 의하여 리 토지를 구매한 진 미에 의하면 진 미(704,■■ ○ ○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강상무는 은 부동산 개발하고 매매하는 회사로서), “S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이전에도 등기된 것이 있다 고 말하며 매수를 권유”

하였다는 것이다 이 역시 피고인 강상무가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미이행 등으로 상당수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피고인 박영업은 상승팀 사장으로 부터 까지 급여와2016. 1. 2018. 4.

수당 등으로 원을 지급받았다 으로부터 열건이 넘는 토지를 산236,780,000 (S

피고인 박전무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액수를 급여와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박영업은 이와 같은 많은 수당을 지급받고 상승팀 사장의 지위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 건의 토지를 판매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과도한 홍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김전무 다만 피고인. ( ,

김전무의 경우 위 기간 동안 급여와 수당 등으로 받은 돈이 원으로108,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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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팀 소속 피고인들 중 가장 작다 피고인 박회장 피고인 노사장을 제외한), ,

나머지 피고인들은 적게는 여러 건 많게는 십여 건의 토지를 스스로 매수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 박영업은 종전 토지를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단한 건의 토지도 매수하지 않았다 수사보고 임원인 피의자 및 회사운영[981, (

관련자 근무경위 등 진술청취 이는 피고인 박영업이 에서 판매하는 이)]. S

사건 각 토지들이 장밋빛 전망과 다르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강하게 한다.

한회계 등이 업무를 보던 회계팀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당월에 지출이 필요한

공사대금 환불건 등과 부동산 판매현황 등을 기재해 놓았는데 임원들이, ,

회계팀 사무실에 환불이 언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왔었고 한회계은,

그때마다 기다려달라고만 말하였는바 한회계 역시 임원들도 환불이 밀려,

있었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의 사정5)

피고인들은 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S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정도만 지급한 상태였거나 잔금

마련을 위하여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판매한 대금으로 원 지주에게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였어야, ,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년경까지는 피고인 박회장과 영업사장인[2018

피고인 이영업 박영업 이부사가 잦은 빈도로 사장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 ,

원 지주에게 언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말하였고증인 박회장의 법정진술 사장 회의 후에는 각 사장별로 임원회의를( ),

하였다].

피해자들과 하위 직급자들에게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판매할 토지의

지번도 알려주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도 없었지만 상위직급자인,

부인 피고인들은 판매할 토지의 지번을 파악하고 있었거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점 역시 부인피고인들이 에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S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잔금 마련 등을 위하여 거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의 종전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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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허위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3. ㆍ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기망으로 인정된 주된 내용은 개월 이내에'3~6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서호동 토지 리 토지 또는 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 )' '3◇◇

해주겠다 리 토지 산하동 토지 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 )'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인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리 토지의 경우 토지 앞에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

있다 는 등의 부분이 산하동 토지의 경우 향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 '

가능하다 는 등의 부분이 기망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02. 2. 5. 2001 5789 ).

다 인정사실 및 사정.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리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명단 생략 등이 피고인들 등 임직원으로부터, 9 ( ) S■■

리 토지는 수년 내 지가의 몇 배 상승이 가능한 토지로서 그 근거로■■

피고인들이 제시한 토지 앞에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는 등의 취지의 말을' '

듣고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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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동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명단 생략 등이 피고인들 등 임직원으로부터, 8 ( ) S

산하동 토지는 수년 내 지가의 몇 배 상승이 가능한 토지로서 그 근거로

피고인들이 제시한 향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는 등의' '

취지의 말을 듣고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리, ■■

토지 앞에 도로가 날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산하동 토지 역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구매한 판시 리 산하동 각 토지는 피해자들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토지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에서 상당한 규모의 영업조직을 이용한. S

이른바 지인영업 방식으로 접근한 피고인들 말만 들은 후 소개해준 지인과,

피고인들을 믿고 구체적인 현황이나 법적 행정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수할 토지의 지번조차 모른 채 매수하였다 심지어 피해자들.

상당수는 투자할 여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권유로 대출을 받거나 모아둔

자녀결혼자금 노후자금을 무리하게 동원하여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리 토지 산하동 토지 지가가 수년 내 몇 배, ,■■

상승 가능하고 그 근거로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도로가 예정되어, '

있다 라거나 향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는 등의 허위' ' '

또는 심히 과장된 말을 피고인들로부터 듣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매수한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판시 리 산하동 각 토지에 관하여 에서 토지의, S■■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정도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판매한 대금으로 원,

지주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년경까지는 피고인 박회장과 영업사장인 피고인 이영업 박영업 이[2018 , ,

부사가 잦은 빈도로 사장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원 지주에게 언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말하였고증인 박회장의 법정진술( ),

사장 회의 후에는 각 사장별로 임원회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 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잔금지급기일과 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이 사건, S

리 산하동 토지의 판매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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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판시 리 산하동 각 토지를 짧은 기간 내에. ,■■

판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판매 독려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달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피해자들의 진술의ㆍ

신빙성을 보강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미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을 문제 삼고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의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가장 문제 삼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달하는 과장 허위 광고를 용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ㆍ

라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리 토지의 경우 토지 앞에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선전 광고한 부분이나' ' , ,■■

산하동 토지의 경우 향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는 부분으로' '

선전 광고한 부분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과장 허위 광고한 것으로ㆍ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부인. ,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므로 설령 부인 피고인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ㆍ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달하는 허위 과장, ㆍ

광고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진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4.

위 항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판매에 관한 기망행위가2 , 3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도 모두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 ,

부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박회장과 공동정범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박회장이 지배하는 으로 하여금 편취금액을 취득할 의사가 인정된다S .

따라서 부인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박회장나 을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S .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1992. 9. 14. 91 2994 , 2009. 1. 30.

도 판결 등 참조2008 9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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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부동산� 피해주의� 지역안내

접속방법 경기부동산포털 기획부동산 피해주의 지역안내: ( https://gris.gg.go.kr/ )▶ →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토지 편법지분 판매가 우려되는 지역 확인 제공(SCALE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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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부동산� 근절� 관련� 홍보

년 반상회보 월 홍보202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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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홈페이지 홍보

경기도 블로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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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 및� 대처법

3-1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

문항 여 부(O)/ (X)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매수, ,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와 고,

도가 높은 토지를 매수

3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4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

5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매매

6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개발계획 또는 판매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등을 듣고 토지 매수

예시 년 내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 것이다 등) ‘3~5 ’※

7 지인 가족 친구 등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를 매수( · )

8
토지 계약 및 잔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일 이내에60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에셋 경매법인 등의 상호를 쓰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OO , OO

10 매수금액이 천만원 천만원에 해당할 경우1 ~ 5

위 문항을 참조하여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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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처법 기획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

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요구

- 각종 홍보 매체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도 정확한 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

현장방문 및 공적장부 확인

- 물건지 위치 확인 후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인근 시세확인 및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과 함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기획부동산 판매( ),

토지인지 의심

개발계획 등 확인

- 기획부동산은 거짓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판매 분양하기 때문에·

물건지 관할 관청 시군구 에 전화하여 개발계획 등 확인( )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 방문

-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이나 투자 권유 지인의 의견보다는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하여 인근 토지 실거래 등 토지에 관한 정보 확인

계약서 꼼꼼히 확인

-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이나 약속한 내용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 넣은 뒤 이를 책임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해야 하며 약속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조항추가 등 조치

사후 대처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 향후 사기 등 피해에 따른 민 형사 상 소송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문자· (

내역 녹취 브리핑 자료 등 를 수집, , )




